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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   토    보    고
1. 발의자 : 이의영 의원 등 7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6월 23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6월 25일

3. 제안 이유

○ 충청북도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투자유치자문단을 운용하고 

있는데 자문단 수가 30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문단 수를 삭

제하여 운용의 효율을 높이고,

○ 제36조제3항은 「지방재정법」 제32조의4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 

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자문단 인원수 삭제(안 제10조)

나.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 반영하여 이를 삭제

   (안 제36조제3항)

5. 검토의견

○ ‘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은 자문단 

인원수를 삭제함은 물론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 사항을 

반영하여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


